
사천시 평생학습 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○ 제 출 : 2007. 1. 12.(사천시장)

○ 회 부 : 2007 1. 12.(총무 원회, 의안번호 제4호)

○ 상 정 : 2007. 1. 23.(제111회 임시회 제1차 총무 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 제안이유

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

가 지역 체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

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함.

나 주요내용

1)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를 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학습 단체 시설

등에 하여 산의 범 안에서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3조)

2) 평생학습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해서 평생교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

하여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평생학습추진 원회를 둠(안 제3조)

3) 평생학습 원회 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, 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

부 원장은 원회에서 호선하며, 원회 원은 시의원, 학계, 법조계, 사

회단체, 평생교육 련 단체장, 시청 교육청 평생학습 계공무원등 평

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에서 시장이 함(안 제6조)

4)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 확 제공 평생학습을 진흥시키기 하여 사

천시에 사천시평생학습센터를 설치․운 함(안 제10조)

다 계법령

 「평생교육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( 문 원 송군호)

 본 조례안은 「평생교육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의 평생학습 진



흥을 도모하고, 평생학습이 가능한 도시로 거듭나기 한 법 근거 마련과

 평생학습추진 원회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

지원 등의 내용을 심의 의결하고, 평생학습 지원체제에 한 역할을 수행토

록 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,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하려는

것으로

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를 한 행·재정 지원 근거와 평생학

습도시의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단됨.

4. 질  및 답변 지 : 생략

5. 토 지 : 없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수 견 : 없


